
- 1 -

보도참고자료

배 포 2018.11.15.(목)

담 당 과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

과 장
이순호

(☎043-719-3851)

연 구 관
김진숙

(☎043-719-3854)

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 설명회 개최 

- PLS 연착륙을 위한 조치방안 시행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국내 식품업체, 한국에 주재하는

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,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

‘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설명회’를 오는 11월 16일 티마크

그랜드호텔 그랜드홀(서울시 중구 소재)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

*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

수준(0.01mg/kg 이하)로 관리하는 제도

○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최근

(‘18.11.14.)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

마련하였습니다.

○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▲농업현장에 

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▲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

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▲기타 소면적

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입니다.

□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식품 관련 업계, 수출국 정부, 농산물

생산자 및 수입자 등이 ‘19년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를 준비

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

붙임  농약 PLS(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) 설명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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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1]

농약 PLS(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) 설명회 안내

m 일  시 : ‘18.11.16.(금) 14:00～16:00

m 장  소 :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 3층 그랜드홀(서울시 중구 소재)

* 지하철 4호선 회현역 3번 출구(도보 30초)

m 참  석 : 식품 관련 업체, 주한 외국대사관, 농약회사 담당자 등(100여명)

m 설명회 내용

   - 농산물 중 농약 PLS 추진 사항

   - 신규 고시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명

   - 질의응답


